
[별표3]

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 감점사유 및 기준

감 점 사 유 기   준 비  고

견책 이상의 징계 회당 2점

경고 또는 주의 회당 1점  불문경고 포함

비밀(대외비) 방치 및 편법생산 회당 1점

비밀(대외비) 편법분류 및 공문서 방치 회당 0.5점

보조기억매체 방치 및 기타보안위규 회당 0.3점

민원 야기 또는 대민 불친절 회당 0.5점    우수사례시 상계

공무원행동강령 위반

(경미한 사항)
회당 0.5점

무단 결근 회당 1점

무단 조퇴 회당 0.5점

무단 이석 회당 0.5점

지    각 회당 0.3점  진단서 첨부시 제외

< 참고 >

① 비밀(대외비) 방치라 함은 비밀(대외비)은 2중 철제 캐비넷에 보관하는 등 산업

통상자원부 보안업무취급요령(이후 요령이라 함) 제6절에 맞지 않게 관리됨을 말하

며 편법생산이라 함은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

적정등급의 비밀(대외비)로 작성하는 등 요령 제51조에 맞게 작성해야 하나 업무편

의 상 단순히 대외주의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비밀(대외비) 편법분류라 함은 비밀취급인가자가 요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비밀

세부분류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지 않고 자의적

으로 비밀(대외비)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. 공문서 방치라 함은 요령 제42조에 의

거 모든 공문서는 관계직원만이 취급하고 완결문서는 안전한 서류함에 보관 및 퇴

청시에는 반드시 시건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음을 말한다.

③ 보조기억매체 방치라 함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(이하 지침

이라 함) 제3조에 규정된 보조기업매체를 지침 제9조에 의거 일반용은 캐비넷에, 비

밀용은 이중 케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음을 말한다. 기

타 보안위규사항 위반이라 함은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보안규정 위반을 말한다.

④민원야기 또는 대민 불친절이라 함은 민원관리부서의 평가에서 민원처리 미흡사

례로 평가되거나, 직무수행시 대민불친절 사례가 민원신고 센터 등에 접수되어 조

사결과 잘못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.



⑤우수사례라함은 민원관리부서의 평가에서 민원처리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보고된 

경우를 말한다.

⑥공무원행동강령 위반(경미한 사항)이하 함은 "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"위

반으로 적발되었으나, 주의ㆍ경고 또는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위반사항을 말

한다.

⑦무단이석이라 함은 복무 감독자에 대한 보고(동료 등에 의한 간접적보고 포함)없

이 2시간 이상 무단 이석한 경우를 말한다.


